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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5. 9.(화) 10:0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개선한다

 - 생애최초 주택취득 후 임대차 기간 남아 있어 곧바로 실거주하지 못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혜택 부여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5월 16일 시행  

□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전세 등 기존 계약으로 주택 임차인의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어 입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이 유지된다. 

※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주택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시 200만원 한도내에서 취득세 면제

□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개정안이 

5월 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5월 16일(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지금까지는 생애최초 주택 취득일 이후 3개월 이내에 당해 주택에 상시

거주하지 않으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하고 있어 임차인의 잔여 

임대차 기간이 3개월 이상 남아 있으면 감면을 받지 못했다.

□ 그러나 앞으로는 3개월 이내 실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1년 이내로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는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매 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 [3개월 이내 상시거주 예외사유]

(기존) ①기존 거주자 퇴거지연으로 인도명령 신청‧인도소송 제기 시,
②취득자가 임차보증금 대항력을 위해 기존 주택에 전입신고를 유지 시

(추가신설)③생애최초로 취득한 주택의 임대차 기간이 1년 이내로 남아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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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 개선은 실수요자 지원이라는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취지를 

고려하여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기존 임대차 기간이 종료

되지 않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던 주택 실수요자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현장과 정책 간의 간극을 줄이고 

국민생활에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지방재정경제실 책임자 과  장 권순태 (044-205-3851)

지방세특례제도과 담당자 사무관 오정열 (044-205-3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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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개선 홍보 이미지


